
규     칙

제2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「순천시의회 업무추진비

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」을 순천시의회 규칙

등 공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.

순천시의회의장

2020년  9월  21일

순천시의회 규칙 제45호

붙임  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



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
일부개정규칙

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

개정한다.

제2조제1조 본문 중 “의회의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말한다.”를

“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,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.”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신 ․구 조 문 대 비 표


 현        행  개   정   안

제2조(정의)

1. “업무추진비”란 의회의 의회운영  

업무추진비를 말한다.

2～3 (생략)

제2조(정의)

1. “업무추진비”란 의회의 의정운영

공통경비,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.

2～3 (현행과 같음)


